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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 치  결 과 지  적  사 항구분 소관부서

0'90  체납세  시효소멸로  인한  격손액 집졔징수과 0  회계수치 부정확

 와  전산자료의  차액이  발생한 원인픈

·  당시  전산에  의한  체납자  관리가 처음

 도입되면서  방대한  자료를  입력하는 과

 정에늑  다소의  착오가  있었던  것으호 사

 료되며 ,

·  세 전산지식이  없는  직원들의 자료관리와

잦은  인사이동으로  업무의  연속성이 결

 여되어  발생한  것으로 .사료됨

[  입 차  액  내 1역

·  면허세  체납금액이 -23.382, 징수부 910

, 원 -23, 전산집계 384. 970  원으로 전산

 분집계가 2, 060  원 (1 )건 많음

· ☞ 확인내용

'85  년도  징수부에  년도정정할 2, 060원을

('99  착오기장 년 )  징수부 하여 발생

·  야 재산세

 체납금액이 - 징수부 13, 390, 04㉠

, 원 -16, 전산집계 832. 400  원으로 전산

 집계가 3, 422,360  원 .많음

e. 확인내용

-'90. 12. 10  징수결의분  기장누락 2,

080,990  원 (12 )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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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소관부서  지  적  사 항  조  치  결 과

·  사업소세  체납금액이 -2,징수부집계

187, 049 , 원  전산집계 -5, 507. 020원으

 로  전산집계가 3, 415, 971 (19 :1 원 건 많

.음

e- 확인내용

-  신고납부분  덩수제익븐  진순견의누락 :

1,808, 541  원 (12 )건

2  월자납분 ' 412, 765  원 (3 )건

4  월  영수제액  통보분 · 305, 006 (3 )원 건4'1

f7  월
 자납분 : 601, 610 (2 )원 건

10  원  영수제액  통보분 : 123, 000원
'(1 )건

',1

'÷1 '91. 1  월  영수제액  통또분 : 366, 160원
.'1

(3 )건

-  이중수납  과오◎미환불 1, 045, 29㉠원,1

1(9 )건

-  전산체납부정리 ('92 ) 누락 결손분 232,

210  원 (2 )건

-  전산체납부정리 ('90. 누락 8  월 )감액분

333, 930  원 (3 ) 건  색출정 .리함

o'95  출납폐쇄기 영세  영세민특별회계의  결산서상  잔액은 187,
0  민특별회계

 잔고 불 581, 333 , 원이며  잔고증명서상 잔액은

일치 182, 581, 333  원으로 5, 000 000  원이 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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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 치  결 과 지  적  사 항소관부서구분

(69. Sff) , 증가 세
·  결손처분 ' 128, 148천원

 입징수에  상당한 문
·  실께미수납액 : 2, 703, 194천원

 제점으로 대두
 지  방 - 세 1, 288,024천원

 세외수입 - 1, 415, 170천원

 ※  세외수입체납액증가  내용 :  교통관련 과

 태료 (254 ) 백만원 ,  개발부담금 (540백판

)  원 으로  전체미수납액의 54. 0%  를 차지

.함

·  미수납액이  전년대비하여  상당액수가 증

 가하고  있어  세입징수  목표에  상당한 어

 려움이 .있음

·  지방세에  있어  주요증가  요인은  최근 기

 업체의  경기불황으로  인한  부도둥이 체

 납액  증가의  원인이며  부도로  인한 체◎

 기업체는 ( 555)  신성섬유 대천 외 20개업

 체  임 (130 )백만원

·  체납세  정  리 계획

 연 3  회에  걸쳐 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

추진

1  차 : 4 ~ 월 5월

- 2  차 : 9 ~10월 월

- 3  차 : 12 ~ 월 2월

(  추  진  내 )용

-  전체납자에  대한 , 재산  주소 추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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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 친  결 곽 리  적  사 창구븐 소관부서

11 -  자진납부  독촉잖 발부

- , 친  허가시  완◎확친제 il랙

i  체납차량
 번호판 영치

-  특별기돌체납처분반  편설 H4운쳔 개

반」

 개  간압류  공대◎ -  뢰 성  얼곧 4H

·  세외수입에  데한  체납썩정히 패책

 체납액정리  대책  보고회  째최 :8. 28)

-  각실 · ,  과 소별 .  자체 계뵉수길  및 ◎당

 직뭔  끽임제 찰챙

 체  납액  져  리  기  간  설 전

i  변 3  회실시  등으초  미수액거치에 로

력끓 .경주하낀온

0  자톤차  주가지반 ' (  과테료레납◎ 쩐수 :5  주차장틀별회계 미교릉

39, 5·17 , 건  츰액 . 1. f5i, 1:3iif : 픽 ÷t수 관  리 과  수납액 ·:·11 증가차랸

t:』찬괴. ◎ .◎ 를  위하◎ 소뮤하◎

 압론코친핀고  쑤차제  길  ◎ · ' · 71체틀 팬포 써
11

 독혀를  하고 .꼰츠떡 발부를 통한 납부

'96.9. 3D  밀  현재 5, ??8  긴 ?2i,'.j)극권

 좌  체찹백을 . 절히하였촌 ·게를앤괵

IS. 4o.3-

0 , 그러나  급격히  늘어나는 ·  차량 페 비』ㄴff

 주차공간  부족파  주차에  데한 ·f: 4iB',·1:
11

i  결여로  맡으로  주차튀반 과태로

f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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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 지  적  사 항소관부서  조  치  결 과

 은  계속  증가될  것으로 ,사료되며

0  다액체납자에  대한  자동차번호판 영치등

 강력한  체납액  정히로  징수율을 높이도

 록 .노력하겠음

경영 0 011 사업소  타용도 전 0  사업소세로  징슥한  금액을  그더로 세출

 관  리 실  용예산에  편성하려면  특별회계로 운영하여

 야 , 하나  환경개선  및  정비사업은 환경

, 보전 , 공해방지 , 청소 ,도로하수도정비

, 공원조성  주거환경개선  사업둥 여러분

 야의  사업이  대상이  되므로  사업소세 세

 입으로는  그  세출을  감당할  수  없어 특

 떨회계를  설치  할  수  먼는 .실정임

0  따라서  지방재정법 29  제 조에  의하여 당

 해년도의  모든  수입을  세입으로  하여 세

 출볘산을  계상하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

 의거  일반회계로  편성운영  하고 .있음

0  현재  일반회계로  운영하고  있는 사업소

 세  징수금은 '95  년도에 27 2억 천만원이

, 나  환경개선과  정비에  관련되어 투입된

( , 예산은 공해방지  청소업무의 ) 경우 약

95 4  억 칠만원임 .

0  환경개선  및  정비를  목적으로  징수한 사

 업소제는  모두  투자하고도  크게 부족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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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Ti  겉  라 한  조  치  결 ◎

o?  씰정 드로 4'7  철그씨  길수 A'  츠 꺼 머긋

4·  굿  갑는틸꼬 .생◎죔

ffl  푸 과 2  성  거공단 입주기업  지발세법 276  제 조  페 :  ◎에 ÷4 1.1말골단H-

 ◎  침데부분에 대한  최초 "11 칩주기럽  은급 ·():. 취득 ·:11등록 를

!  긱  슥씰  적이 !! i·113"7  던 고  토피  취폭후 j  ◎◎  패은끼 종없읖

·  찹로피 체◎ 1  ◎쿨끄 iii  출 fi  ◎◎ 포 ◎으

 ◎  감◎퍼끌얼체갔 til·  ◎던 ◎ 분동산의

일부  또는  전주글  칠대하◎ ◎』÷」부분에

 더하여는  추핑로록  규정 .하됐음

'95  년  찰해들안 :』퍼긍단  피린의 잎재부

 분애  대할  추징실겉츤 HS  씬 50. 000천원

,씨턴

- (fl 취특 : :3H  펀 iS, !58펀꼭

711  산레 . 25  ◎ 2. 222천식

 콩◎토지세 : fl  ◎ j, ·114: .근씩◎

=  동 -  감◎조◎ 끈 ' ·)11 침귀부군  군◎ 츤급조

 찰은 '95 12 6  힐자로  개정뵉◎ '96. 1. 1

 일  분터근  증노기업자에  대해서늑 임대

 포  가능하도록 찰므초'1,』  푼 4'·# 7'# 규 소

 멸되 .었음

 앞으르프  졔손적친  세◎관◎ ·)il ◎던 주
if::  력하껴

7  ㄴ길 :  읍끼 7) 준꾸  로 (  글 끼 i 초 ·3◎
?f .◎근겔픔

133

)i )  는 앤

 필  츤괄포 -  ◎ J,.11◎ =  쳔  결근퍼이는 .·:11'  집촌괄고메 ): . 발끼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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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 지  적  사 항소관부서  조  치  결 과

 항목란을 세목별로 , 통세  목적세까지  분류되어  상세한 세목

작성요  은  생략되어  있으나  결산쓴 35P  에 세입

 결산  내용이  세목별로  작성되어 있으므

 로  이를  참조하면  될  것으로 .  생각됨 건

 설 과 0  사고이월비 증가 o'55  년도  건설사업은  엮남고네거린 도시

 가스  사고발생  및  보상민원이  많이 보상

 협의  지연으로  인한  사고이월비가 증가

.하였음

0 세  앞으로  보상협의의  효율성을  기하기 위

 하여  보상협의  대상토지  및 지장물건별

 관리카드를  작성하여  지속적인 보상독려

 로  보상협의  추진에  만전을  기하도록 하

줄겠으며

0  또한  보상협의의  원활을  기하기 위하여

. 구  동직원으로  보상협의반을 , 구성 신

 분속한
 보상미원  상담  및  민원해결로 사고

 이월액이  최소화  되도록  최선을  다할 계

,획임

야경영

0  불용액 증가 0  예산을  합히적이고  효율적으로 운영하기

 관  리 실  위하여  많온  노력을  하고 ,있습니다만

 불용액이  전년대비 0. 1%감소하였으나

 금액은 13  억원이 .증가되었음

0  앞으로  예산편성  과정에서부터 사업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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